
겸영업무 신고 공시

   ｢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｣ 제40조 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
신고합니다. 

1. 겸영업무의 종류
   □ 대출의 중개·주선 또는 대리업무

2. 개시일자
   □ 2025년 4월 1일

3. 업무방법 및 절차
   □ 본점소재지 :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중앙로 26, 4층
   □ 영위장소 :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중앙로 26, 4층              
   □ 영위방법
     - 대출의 중개, 주선 또는 대리업무
     - 대출에 대한 금융주선 등과 관련한 업무주간
     - 대출의 금리, 대출기간, 상환구도 등 제반 금융 조건 조정
     - 대출에 대한 관련 기관들의 업무에 대한 감독 및 조정업무 총괄
     - 일반 법인, 개인간 대출 중개 업무는 제외하고, 이해상충 등이 발생할
      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여 이해상충을 해결 예정 
 
4. 인력 및 조직에 관한 사항
   □ 2025년 4월 1일 기준 전체 인력 : 10명
   □ 겸영업무 수행인력 : 2명
     - 대표이사, 투자운용본부 팀장  
         
5. 제3자와의 업무제휴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등록, 신고 등을 요하는지 여부
   - 해당 없음. 끝.

주식회사 해든자산운용 대표이사


